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생활에서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

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

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곧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

분의 권리를 모두 가진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점유

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

려 읽는다면 그 물건들에 대해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소유와 구분되는 점유는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 설

명된다. 먼저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

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

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

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

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즉, 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물

리적으로 지배하거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

야할까?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

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

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

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점유를 넘겨줌

으로써 그 양도를 공시해야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되는 것이다.

이처럼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 중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

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

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

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

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

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위와 같은 점유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의 상황에서는 양수인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사용하

지는 않지만,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의 양도를 공시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

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

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

으로의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과 다르게 국가가 관리

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도 있

는데, 이러한 물건은 점유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

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

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

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

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수익 :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


